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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esigualdad lingüística como desventaja de los pueblos indígenas ante el Covid 19

Gerardo Gómez Michel 
(Instituto de Estudios Iberoamericanos Universidad de Estudios Extranjeros de Busan)

Introducción

La presente pandemia del Covid-19 ha puesto de manifiesto (nuevamente) una situación 

adversa que han sufrido los pueblos indígenas de América Latina desde tiempos de la Conquista: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Si bien puede parecer lógico que, ante la emergencia sanitaria que impuso 

el nuevo coronavirus en los sistemas de salud nacionales, la primera respuesta de las políticas 

estatales tuviera al español como lengua de difusión para la prevención e información del avance 

de la pandemia y los protocolos a seguir, dada la abrumadora hegemonía de este idioma en los 

países hispanoamericanos, en poco tiempo quedó de manifiesto que en este contexto se agudizaría 

el problema en las comunidades indígenas debido a la consecuente desigualdad lingüística que 

representa. Ya desde inicios de la contingencia, en abril de este año, el Mecanismo de Expertos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advertía que “los pueblos 

indígenas sufrirán de manera desproporcionada debido a las condiciones de precariedad en las que 

ya vivían desde antes del inicio de la crisis sanitaria”. Por lo que señalaba que los pueblos 

originarios de la región “necesitarán información oportuna y precisa sobre todos los aspectos de la 

pandemia, en sus lenguas indígenas y en formatos culturalmente sensibles” (La Jornada 2020). 

Como expone Claudia Zapata Silva, los últimos treinta años en América Latina se ha dado 

un movimiento hacia delante en relación con la reivindicación y reconocimiento del aporte social, 

cultural y político de los pueblos indígenas en América Latina. Situación que se correspondía con 

un marco legal propicio para este reconocimiento:

También se han suscrito instrumentos jurídicos internacionales, como el Convenio 

169 de la Organización Internacional de Trabajo y la Declar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que condicionan la 

legislación de los 15 países de la región que han ratificado ambos instrumentos 

hasta la fecha. Hubo también una década de los pueblos indígenas establecida 

por las Naciones Unidas que acompaño ́ una parte de este periodo (1994-2004). 

(Zapata Silva, 2019)

No obstante, la autora no deja de señalar que a pesar de la complacencia que algunos informes, 

como el del Banco Mundial en el 2015, en los que se insiste en una mejoría de la situación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e incluso en una “reducción sin precedente de la desigualdad”, la realidad 

es que se mantiene una brecha entre la población indígena y la no indígena en Latinoamérica y 

que esa brecha, incluso reconocida por el mismo informe del Banco Mundial, “es de larga data y 

que, en lugar de retroceder, incluso se ha profundizado en algunas dimensiones”, como el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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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breza endémica que sufren los indígenas, cuestión que el mismo reporte indica con las siguientes 

cifras: “la pobreza afecta al 43% de los hogares indígenas de la región —más del doble de la 

proporción de no indígenas— y el 24% de todos los hogares indígenas vive en condiciones de 

pobreza extrema, es decir 2.7 veces más frecuentemente que la proporción de hogares no 

indígenas”(Zapata Silva, 2019: 13).

Como es evidente, a esta situación de pobreza debe agregarse el estado de exclusión que 

sufren las comunidades indígenas en relación con los servicios básicos como son, por ejemplo, el 

agua corriente y hospitales, que en las condiciones actuales planteadas por la emergencia de la 

pandemia se vuelven factores de inminente peligro para la supervivencia. Sobre esta situación de 

falta de infraestructura, por demás conocida, la periodista zapoteca Diana Manzo advertía desde 

marzo de este año lo que se ha venido comprobando en los últimos meses, que la “situación de 

abandono –de los pueblos indígenas– son tierra fértil para la propagación del Covid-19”.(Manzo, 

2020 sin pág.) Los datos comparativos, que nuevamente señalan la brecha mencionada, no dejan 

lugar a dudas de la terrible desigualdad: 

El Consejo Nacional de Evaluación de la Política de Desarrollo Social detalla en 

su informe del 2015, que en Oaxaca la cobertura de infraestructura de agua 

potable en comunidades indígenas como la de San Dionisio del Mar, fue de 

87.2 por ciento, menor al promedio nacional, lo cual significa que vivirán esta 

pandemia sin gozar de este líquido indispensable para su salud. (Manzo, 2020)

Pero al hablar del peligro que representa la pandemia para su comunidad, Manzo no solo denuncia 

la falta de agua sino que vuelve a la cuestión de la necesidad de información sobre la emergencia: 

“los abuelos y abuelas de mi comunidad zapoteca no entienden mucho de lo que pasa (…) Ellos 

no saben que es Covid-19, no saben del nuevo coronavirus, ni de los anteriores, solo dicen ‘la 

enfermedad’ (…) Pero los reclamos en toda la región son similares. En Brasil, en Venezuela, en 

Colombia. No saben qué hacer, nadie les informa”(Manzo, 2020). Y es que a pesar de que son 

innegables algunos esfuerzos de los gobiernos, como en este caso en México donde desde mayo el 

“Instituto Nacional de los Pueblos Indígenas creo una guía de atención a los pueblos indígenas en 

el contexto del Covid-19” que tiene como objetivo, según lo señala la institución, el de 

“salvaguardar la vida de la población que se encuentra en los pueblos indígenas y afromexicano en 

condiciones vulnerables, por ello continúa impulsando acciones que contribuyan en la disminución 

de riesgos por la pandemia del Covid-19”, (La Jornada 2020) en la práctica estos esfuerzos y 

buenas intenciones estatales pueden verse obstaculizados por una situación que apunta a una 

continuada y al parecer extendida negligencia por parte de sectores o actores sociales y políticos 

que buscan perpetuar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imperante. Por ejemplo, volviendo al relato de la 

situación en Oaxaca que hace Diana Manzo, señala a este respecto que:

Para comenzar en nuestro caso, solo hasta hace pocos días y gracias a la 

intervención de una juez, se ordenó al Gobierno Federal a difundir las med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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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arias en lenguas maternas para pueblos como el tzotzil, tzeltal, zoque y chol. 

En mi comunidad, la medida se aplicó también al zapoteco, la lengua de mi 

pueblo y con más de 60 variaciones, pero la distribución ha sido limitada. (Manzo 

2020)

La distribución limitada de información a la que se refiere Manzo no deja de apuntar a un 

contexto nacional (y latinoamericano en general) en el que los pueblos indígenas siguen siendo un 

sector social al que se le ubica siempre en los márgenes de la comunidad nacional y, en 

consecuencia, se perpetúa su constante estado de exclusión y desigualdad. 

Es interesante observar que uno de los grupos que mayor trabajo de cooperación (al 

mismo tiempo que de denuncia) frente a la situación que plantea la pandemia para los pueblos 

indígenas son artistas, creadores, intelectuales y académicos, muchos de ellos parte de las 

comunidades en cuestión. Un ejemplo es el artista plástico oaxaqueño Filogonio Naxín que a 

principios de agosto presentó virtualmente su exposición “Está cambiando el corazón de la Tierra”, 

con la que propone “acceder al derecho de disfrutar del arte, y en esta ocasión acentuar la 

celebración del Día Internacional de los Pueblos Indígenas para insistir en la difícil situación  que 

están viviendo los pueblos y comunidades indígenas de México al enfrentarse a la pandemia del 

coronavirus” (La Jornada 2020).

La preocupación que expresa el artista oaxaqueño tiene un referente por demás acuciante 

en el desarrollo que hasta la fecha va mostrando la pandemia en México ya que, según un informe 

de la Secretaria de Salud, el porcentaje de muertos por complicaciones del Covid-19 en relación 

con el número de contagiados es casi un 50% mayor en poblaciones indígenas que en el resto de 

la población del país y en algunos casos mucho mayor.

Hay 43 localidades donde los decesos representan la mitad de los casos 

confirmados y se concentran en las regiones del sur-sureste (maya), centro 

(mixteca) y noreste de la Republica. El informe reconoce que la dificultad en el 

acceso a los servicios de salud también condiciona la disponibilidad de pruebas 

de diagnóstico del SARS-CoV-2 y la atención en las comunidades (La Jornada 

2020).

Si bien es evidente que la falta de servicios e insumos médicos incide directamente en el 

porcentaje de mortalidad de los enfermos graves de Covid-19, también es evidente que la falta de 

información en lenguas indígenas acerca de medidas y protocolos de prevención aumenta 

considerablemente la posibilidad de contagio en primer término. Conscientes de esta situación, 

colectivos de artistas se dan a la tarea de mitigar este problema en algunos casos en colaboración 

con proyectos estatales. Ya desde inicios del brote masivo de contagios en el país se podía 

constatar esta labor. En abril, por ejemplo, sumando esfuerzos con el gobierno, 

Poetas, escritores y traductores hablantes de lenguas originarias se sumaron a la 

campaña lanzada en redes sociales por el Instituto Nacional de Lenguas Indíge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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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li) para difundir información de prevención contra el Covid-19 en al menos 12 

de las 68 que se hablan en el país, en la que el gobierno federal llama a este 

sector de la población a resguardarse en casa para evitar contagios. Los 

gobiernos de Hidalgo y Oaxaca, así como la Universidad Veracruzana y la 

Academia Veracruzana de las Lenguas Indígenas también elaboraron material para 

promover la prevención, en el que se recomienda en otomí, náhuatl, popoluca de 

la sierra, huasteco, tepehua, totonaco y zoque el adecuado lavado de manos, 

estornudo de etiqueta, la necesidad de mantener sana distancia y evitar salir de 

casa. (La Jornada 2020)  

Sin pretender minimizar este tipo de iniciativas gubernamentales, que en definitiva se suman a la 

estrategia y lucha que el estado tiene para combatir los efectos de la pandemia en todo el país, 

hay dos aspectos que resaltan en la información que ofrece la cita anterior. Por un lado, la 

voluntad del colectivo de poetas, escritores y traductores indígenas para colaborar en el proyecto 

que convocó el Instituto Nacional de Lenguas Indígenas, aspecto positivo de ambas partes. Pero 

por otro lado, se puede observar que a pesar de estas buenas intenciones, en la práctica se 

vuelve a confirmar el hecho de que a pesar de que México es una sociedad oficialmente 

reconocida como multicultural y plurilingüística, el proyecto lamentablemente tiene alcances 

limitados, ya que aborda solo 12 de las 68 lenguas que se hablan en el país, es decir, alrededor 

de un 17%, sin contar los cientos de variantes de las mismas. Se trata en definitiva de una 

situación por demás compleja, pero cuando hablamos de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que como 

decíamos al inicio, la pandemia por lo trágico e impactante de sus efectos ha venido a poner de 

relieve nuevamente, se trata en realidad de uno de los legados coloniales que persisten hasta el 

día de hoy en las sociedades latinoamericanas y que se traduce en una realidad como la que 

señala Luisa Rocha Arrieta, investigadora del Departamento de Farmacobiologi ́a del Centro de 

Investigación y de Estudios Avanzados (Cinvestav), quien encabezó un proyecto lanzado en julio 

en colaboración con varias universidades e instituciones de educación superior de México y 

Estados Unidos pata preparar materiales informativos y audiovisuales en lenguas indi ́genas para 

informar acerca del coronavirus, cuando aclara que “si bien el país cuenta con suficiente 

información sobre estas recomendaciones, e ́sta esta ́ predominantemente en español y en 

plataformas digitales, razón por la cual no es del todo accesible para la población que 

únicamente habla una lengua indígena o habita en comunidades sin servicio de Internet” (La 

Jornada 2020).

Es decir, aunado a la pobreza y falta de acceso a l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vuelve 

a mencionarse el problema constante de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lo que ha generado desde 

tiempos de la Colonia un frente de resistencia des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A continuación 

veremos algunos aspectos del desarrollo de este frente, sus avances y retrocesos, las condiciones 

que promueven su solución o la obstaculizan, y algunas de las estrategias que los propios 

hablantes indígenas han desarrollado para resistir y mantener el legado inmaterial que representan 

sus lenguas nativas en el contexto de la desigualdad lingüística que aún persiste en América La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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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과 자연권

COVID-19 and the Right of Nature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COVID-19는 그 동안 국제사회를 강타했던 일련의 바이러스 공포에 비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간

사회는 유사이래 최고수준의 과학문명 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나, 정작 신종바이러스의 공격에는 무방비 

노출상태에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공포를 안겨준 바이러스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원인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였다. HIV는 원숭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진 것이고, 그 원인은 원숭이

의 도축을 통한 전파가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HIV는 혈액이나 체액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감

염되기 때문에 그 위력에 불구하고 인간의 사회활동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21세기가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돌변했다. 20년이 안되는 동안에 벌써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와 COVID-19에 이르기까지 공포의 바이러스 공격만 4차례 받았다. 접촉감염을 넘어서 호흡기감염으로 

번지면서 인간의 이동성에 제한을 받았다. 그나마 사스와 신종 플루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메르스는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자체가 없었고, 이제 COVID-19 (코로나19)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0년대부터 사스, 지카, 에볼라와 조류독감 뿐만 아니라 닭과 돼지 및 소에까지 집단 전염병이 유

행하면서 변변한 치료제나 백신개발도 없이 엄청난 수의 가축들을 매몰 처분해야 했다. 이러한 신종감

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의 70%이상은 동물로부터 전염된다고 한다.1) 이러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는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없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대응이 필요해졌다. 

현대에 유행하는 전염병인 신종 감염병은 인간의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인간중심주

의로 지구환경을 변화시킨 부작용인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인간의 재앙을 감수할 정도로 현대의 발전이 

인류모두에게 가치있는 것일까? 인간과 환경을 파괴하는 제어할 수 없는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어떠

한 의미가 있을까? 심하게 말하면 인간중심의 과학발전은 자연환경의 파괴이고 인간사회를 파멸로 이끌

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은 인간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2) 미생물은 숙주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종과 돌

연변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문제는 독성과 전파력인데, 독성뿐만 아니라 인간환경이 전

파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소와 돼지 그리고 닭과 오리 등의 가축 사육은 갈수록 공장형 밀집

형 집단형 방식으로 변해왔다. 일부 농가가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한다고 해서 지구전체의 사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도시에서 아파트 등과 같이 밀집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러한 밀집환경에서는 동물도 인간도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변종을 만들어 

동물과 인간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기후온난화, 자연환경파괴, 밀림파괴, 인구증가와 이동, 이동수단의 

혁신적 발달 등은 모두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조장하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중심의 지

구개발이 만들어낸 팬데믹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서곡일수도 있다. 호기심과 욕심을 제어할 수 없는 인

간중심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인 것이다.   

동 논문은 인간중심주의는 절제되고 책임있는 지구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인간사회의 

법체계를 생태중심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생태중심주의의 법적인 

표현이 자연권(right of nature, derecho de la naturaleza)의 인정이다.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소송당사자 능력까지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기업과 같은 법인(legal person)에게 권리능력과 

1) 윤정현, “현실이 된 X이벤트: 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Future Horizon Focus: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Future Horizon Plus, Vol. 44, 2020_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11.

2) 장철훈, “감염병과의 전쟁, 어디까지 왔나?”, Future Horizon Focus: 감염병과 인류의 미래, Future Horizon Plus, 
Vol. 44, 2020_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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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을 부여했듯이 같은 논리에서 자연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

면에는 기존 환경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생각이 있다. 환경법은 인간편의에 의해 환경을 보호하기 때

문에 자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물론 환경법이 잘 작동하여 환경보호가 유

지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온난화, 밀림파괴, 감염병 팬데믹 등 현재의 환경법제로는 인간중심의 자연파괴

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자연권에 관한 논의는 70년대부터 있어왔으나 법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이

다. 특히, 에콰도르 헌법에 규정된 자연권(right of nature, derecho de la naturaleza)은 자연권법의 발전

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실정법에 자연권을 규정한 것이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조인들은 실정법을 근거로 판

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에 자연권을 규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생

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연권에 대한 철학적 담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법조인들의 자연권 해석도 자연스럽게 생태주의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팬데믹은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생한 결

과물이고 이러한 자연재해는 자연파괴가 진행되는 한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둘째, 현존의 

법체계는 인간중심으로 설계되어 자연을 인간발전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간주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환

경법과 국제법 등도 인간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세계화된 팬데믹 현상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지 않

다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며, 이것은 인간중

심에서 자연중심 그리고 생태중심으로 인간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권의 도입

은 이러한 생태중심의 인간사회로 방향 전환하는데 하나의 출발점이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도 자

연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팬데믹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연권의 도입은 인간의 법률사회에 엄청난 큰 변화를 요구한다.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 내지는 자

연의 한 일원으로 생활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인간 재앙의 빈도가 낮아질 

것이다.

II. COVID-19 팬데믹과 자연파괴

자연과 팬데믹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COVID-19가 왜 발발했고, 어떻게 그 빠른 속도로 전 세

계에 퍼졌고, 치료제와 백신을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동 논문의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COVID-19의 발생과 전파가 인간의 자연파괴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서는 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발생원인과 전파경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COVID-19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고 

확산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무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자연에서의 동물 삶의 터전이 파괴되면 될

수록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연파괴를 통한 기후변화는 동물의 생활터전을 교란시

켰고, 이러한 생태계 교란행위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세

계적 전염병이다. 지구를 멈춘 COVID-19는 자연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난을 경고하는 자연의 메

시지라 볼 수 있다. 

확실히 자연 생태계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작동을 한다. 인간의 신체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상호 

조화롭게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한다. 아프다는 것은 이러한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자연

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의 일원인 인간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우월

적 위치에서 이러한 생태계 교란행위를 해왔다. 산림파괴, 지구온난화, 이를 통한 야생동물과의 접촉 등

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동물 고유의 병을 옮겨오고 있다. 산림파괴를 통한 야생과의 접촉은 인간 스스

로 자초한 것으로 야생동물들의 전염병들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인간으로 옮겨지고 있다.

팬데믹은 또 다른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자연파괴의 가장 큰 유형은 산림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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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estation)이다. 예를 들어 COVID-19로 도시생활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

들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지방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

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산림파괴를 통한 경작지의 확보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COVID-19의 영향으

로 자원개발에 기계화와 자동화가 더 가속화되면 산림파괴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인 접촉이 늘

어나면 COVID-19와 같은 자연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다양한 전염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전염병

과 자연파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자연파괴의 결과물은 COVID-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나타난다. 기후변화도 자

연환경의 변화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산림 등 자연생태계의 변화로 지구온도가 상승하

면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지구생태계의 변화가 온다.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계절에 따른 온도가 균형을 이루는데 기후변화는 인간사회가 인위적으로 이러한 자연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다. 감기가 주로 겨울에 걸리는 것은 감기바이러스가 이러한 계절과 온도에 최적화된 것이기 때문

이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걸린다.’라는 속담도 감기의 속성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에어콘 등 여름에

도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COVID-19도 

숙주로 인간을 택한다면 인간사회에 정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할 것이다.

이미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COVID-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을 대하는 인간사회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구환경을 인간

중심으로 설계한 현존의 접근법은 한계에 달했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으로써 자연환경과 그 구성원들

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지구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을 사용하고 그만큼 자연에 

대해 보답이 있어야 한다. 

III. 팬데믹과 인간중심적 법체계의 한계

COVID-19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COVID-19

의 의미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풀어낸 논문도 다수 발견되는데, De Vido(2020:2)는 팬데믹은 인간중심적

(anthropocentric)으로 구축된 국제법을 반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occasio)로 보고 생태중심주의

(ecocentrism)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제법 체제로는 팬데믹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도 생물과 무생물 등을 포함하는 자연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연을 보

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생태중심주의는 법영역의 밖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법학에서도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논의의 촉발은 법제도내에 자연을 법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였다. 현행법은 통상 자연인과 법

인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소송당사자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인간사회가 필요

에 의해서 이러한 법인격의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자연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보호대상에서 벗어

나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연권(right of nature)이다.3) 이러한 논의는 환

경보호론자나 학자들에 의해 추진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법제도내에 들어옴으로써 자연권이론은 좀 더 구

체화되었고, 법학계에서 생태중심주의에 대한 관심도 더 늘어나고 있다.

자연권은 중남미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다. 아직도 다양한 인디오 부족들이 존

재하고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등 상당

히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 다문화 국가 (pluri-nacional, pluri-cultural state)임을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또한, 이민국가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혼합되어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권과 환

경은 중남미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어있다. 

미주인권법원의 존재는 중남미 인권법의 발달에 큰 뒷받침이 된다. 미주인권법원의 국제법이 국내

3) 조희문 (2020), 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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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미주인권법원은 국제인권이 국내법질서에 우선한다는 국제인권

우위론을 판례를 통해 확립해왔는데 이러한 국제인권우위론은 자연권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미주인권협약 제26조는 “제3장 경제, 사회 문화권리”의 단일조항으로 미주인권법원은 동 조문을 기

반으로 건강한 환경을 인권으로 보고 이러한 건강한 환경은 독자적 권리임을 인정했다.4) 즉, 건강한 환

경인권(healthy environment as human rights)’을 인정한 것이다. 미주인권법원은 2017년 자연과 인권의 

관계에 관한 권고적 의견과 2020년 사건에서 연속적으로 건강한 환경인권을 확립했다.5) 법원의 논리는 

건강한 환경인권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보호는 당장 인간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이 생

명체에 주는 중요성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6)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기존논리와는 상당히 다르다. 비록 법원이 생태중심(ecocentrism)이라는 표현

은 하지 않았지만, 건강한 환경권(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이 인간에게 중요한 인권이라는 점을 

자연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이고, 건강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자연이 보호된다는 논리로 애둘러 주장

하고 있다. 비록 인간중심(anthropocentrism)으로 논리전개를 했지만, 자연보호 그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

하고, 인간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이 피해를 입으면 치유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생태중

심적 논리전개도 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2020년 판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주인권법원의 판결 (Aboriginal Community of Lhaka Honhat v Argentina, Series C No. 400,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Feb 6, 2020)

미주인권법원은 2020년에 환경권에 관한 첫 판결을 했다. 미주인권법원과 환경은 조금 생소한 듯하

나 사건을 파악해보면 환경인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이다. 미주인권법원은 아르헨티나정부가 인디오

원주민들의 역사적 토지를 인정하고 보호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인디오 공동체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

이 있다고 판시했다.

동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인권을 건강한 환경(healthy environment)과 연결하여 인권의 범위를 환경

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동 사건에서 원고인 인디오 공동체가 그들의 영토내에서 불법 벌목과 기타 위

해한 활동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법적 활동으로 인

디오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동질성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건강한 환경인권에 관해 이미 2017년 권고적 의견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미주인

권협약의 제26조(점진적 현실화 원칙)에서 건강한 환경권은 독자적 권리(autonomous right)로 다른 인권

의 구성요소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즉, 건강한 환경권은 그 자체로 인권을 구성한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정부는 인디오 공동체의 재산, 문화적 동질성, 식량과 물 등에 관련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되었다. 법원은 아르헨티나정부가 인디오 공동체가 거주하는 역사적 지

역을 6년내에 청소하고 권리증서를 발급하도록 명했다.

(사실관계)

동 건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에 접경하고 있는 약 643,000헥타르의 광대한 지역에서 최소 1629년 

이래 거주하고 있는 132개 인디오 공동체들이 결성한 Lhaka Honhat (Our Land) Association이 주장하

는 공동체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원고의 주장은 1900년대 초부터 이들 인디오 거주지역에 

4) CHAPTER III.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26. PROGRESSIVE DEVELOPMENT. The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dopt measures, both intern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those of an economic and technical nature,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by legislation or other
appropriate mean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implicit in the economic, social,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Charter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s amended by the
Protocol of Buenos Aires.

5)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OC-23/17 Advisory Opinion (Nov 15, 2017), and Aboriginal
Community of Lhaka Honhat v Argentina, Series C No. 400, Merits, reparations and costs (Feb 6, 2020).

6) OC-23/17 Advisory Opinion, para.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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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디오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목장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움으로써 식량과 물에 접근하는 인디오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다.7) 

1998년 원고는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ACHR)에 인디오 공

동체를 대리하여 청원을 제출했고, 미주인권위원회는 장기간의 숙고를 거쳐 2006년에 청원을 받아들였

다. 인권위는 2012.1. 보고서를 채택하여 아르헨티나정부에 대해 해당 피해 인디오 원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책임이 있으니 사법적 보호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그

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인권위는 동 건을 2018.2.1. 미주인권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의 판단)

미주인권법원은 미주인권협약 제21조에 따른 피해자들의 공동체 재산권에 대한 분석과 제26조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건강한 환경과 식량과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에 관련된 권리, 그리고 제25조와 

제8조에 기초한 사법적 보호권(재판받을 권리)와 정당한 절차(due process)에 관련된 권리 등 3가지 측

면에서 분석을 했다.8)

(1) 인디오 공동체의 재산권

인권법원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는 인디오 공동체 재산권의 확인과 이러한 재산권에 대해

서 아르헨티나정부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었다. 동 문제에 해하여 법원은 협약 제21조의 권리는 인디오의 땅에 대한 공동체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러한 법적 권리를 확인해주고 인디오들이 토지와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 있

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9)

 다음으로, 국가는 인디오 공동체 토지와 천연자원의 보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서도 공동체가 유효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자문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디오 원주민이 아닌 Creole들이 인디오 영토에 거주를 시작했을 때 인디오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오래전부터 문제를 삼았으나 아르헨티나정부는 영토의 권원을 인정하는 토지소유권을 발부해주지 않고 

대신 Creole들이 거주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10) 비록 2007년부터 국가가 Creole공

동체와 인디오 공동체간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했지만 결국 인디오 공동체가 원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토지경계획정이나 이미 정착하고 있

는 Creole들에 대한 문제 등 법적인 해결을 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7) 판결문, para. 36.
8) para. 91. La Corte efectuará su examen del siguiente modo: 1) en primer término, se referirá al derecho de

propiedad comunitaria, analizando también otros derechos que, conforme se ha aducido, han presentado
relación con la propiedad en el caso: a.- expondrá algunas consideraciones generales sobre la propiedad
comunitaria indígena y luego dará cuenta de los argumentos respectivos de la Comisión y la partes y del
análisis del Tribunal sobre: b.- el reconocimiento y determinación de la propiedad, y c.- proyectos y obras
ejecutadas sobre el territorio reclamado. Más adelante, abordará: 2) los alegatos sobre violaciones a los
derechos de circulación y de residencia, al medio ambiente sano, a la alimentación y a la identidad cultural,
considerando también el derecho al agua, y 3) las aducidas vulneraciones a los derechos a las garantías
judiciales y a la protección judicial en relación con acciones judiciales iniciadas en el caso.

9) paras.93.
10) B.2.3.3 Conclusión sobre el reconocimiento y determinación de la propiedad 
167. Como conclusión de todo lo expuesto, la Corte constata que los Decretos 2786/07 y 1498/14 constituyen

actos de reconocimiento de la propiedad comunitaria sobre la tierra reclamada. No obstante, el Estado no
ha titulado la misma de forma adecuada, de modo de dotarla de seguridad jurídica. El territorio no se ha
demarcado y subsiste la permanencia de terceros. Argentina, además, no cuenta con normativa adecuada
para garantizar en forma suficiente el derecho de propiedad comunitaria.

168. Por lo expuesto, la Corte determina que el Estado violó, en perjuicio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víctimas en este caso (supra párr. 35 y Anexo V a la presente Sentencia), el derecho de propiedad en
relación con el derecho a contar con procedimientos adecuados y con las obligaciones de garantizar los
derechos y adoptar disposiciones de derecho interno. Por ello, Argentina incumplió el artículo 21 de la
Convención en relación con sus artículos 8.1, 25.1, 1.1 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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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미 인디오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Creole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거주의 문제는 결국 인디오와 Creole의 인권문제로 연결된

다.11)

(2) 문화적 정체성 권리, 건강한 환경권, 식량과 물 접근권

동 사건에서 자연권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미주인권협약 제26조의 해석이다. 제26조에서 

문화적 정체성, 건강한 환경과 식량과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에 관련된 권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법원은 OAS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권의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침해는 제26조의 위반여부는 

법원의 관할권에 있다고 보았다.12) 법원은 국가가 ‘건강한 환경 독립권(autonomous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derecho autonomo a un medio ambiente sano)’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미 

2017년 권고적 의견에서 제26조에 대한 해석을 했었는데, 국가는 환경침해를 예방할 의무와 침해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13) 

또한, 제26조에서 식량권(right to food, derecho a la alimentacion adecuada)과 물 접근권(right to 

access to water, derecho a al agua)의 근거를 밝혔다. 법원은 식량과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

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

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인디오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문화적 정체성 또

는 동질성(right to cultural identity, derecho a la identidad cultural)의 권리를 보호받고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14)

법원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Creole의 활동관련하여 대부분 가축사육, 불법 벌목, 철망울타리의 사

용 등이 인디오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바꾸게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들이 인디오들의 물

에 대한 접근과 전통적인 식량취득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정부는 이러한 Creole

행위를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멈추도록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불법 벌목과 철망울타리는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었으며, 인디오 공동체의 건강한 환경권, 문

화적 정체성, 식량과 물에 대한 권리 등 미주인권협약 제26조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다.15)

(3) 사법적 보호권(재판받을 권리)와 정당한 절차(due process)의 권리

재판받을 권리와 정당한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르헨티나정부가 미주협약 제8.1조에 규정된 ‘합

리적 기간(within a reasonable time)’의 사법절차의 요건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아르헨티나법원에서 

해당 건 토지분할에 관련된 국내소송에 7년이 소요된 것은 합리적 기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16)

(법원판결)

법원판결을 통한 배상조치는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르헨티나정부가 6

개월내에 해당 토지내에서 식량과 식수 접근이 부족한 곳을 확인해서 조치하라는 판결이다. 같은 맥락

에서 Creole이 설치한 철망울타리를 철거하고 가축 및 Creole들을 인디오 토지 바깥으로 이전하는 작업

을 6년내로 완료하라는 결정이다. 또한, 4년내에 인디오 공통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주문했다. 또 다

11) 판결문 para. 137.
12) 판결문 para. 195.
13) Advisory Opinion OC-23/17. paras. 208.

14) 판결문 para. 242.
15) 판결문 para.289. Por lo dicho, la Corte determina que Argentina violó, en perjuicio de las comunidades 

indígenas víctimas del presente caso, sus derechos, relacionados entre sí, a participar en la vida cultural, en 
lo atinente a la identidad cultural, a un medio ambiente sano, a la alimentación adecuada, y al agua, 
contenidos en el artículo 26 de la Convención Americana, en relación con la obligación de garantizar los 
derechos prevista en el artículo 1.1 del mismo instrumento. 

16) 판결문 para.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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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조치는 법원판결을 라디오와 기타 출판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도록 했고, 인디오 공동체의 공동재

산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소송비용으로 5만불을 지불

할 것을 명했고, 법원이 법원판결의 이행을 감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 건은 미주인권법원이 인권협약 제26조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법원은 건강

한 환경, 문화적 정체성, 식량과 물을 인간이 존재하는 필수불가결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

러한 권리들을 다른 권리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닌 그 스스로 독자적인 자율적 권리

(autonomous rights, derecho autonomo)임을 인정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태중심(ecocentrism)으로 전개한 것은 소위 신헌법주의(neo-constitutionalism)

국가들이며 이들의 헌법을 환경헌법(environmental constitutionalism)이라고 부른다. 자연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보는 자연권(rights of nature)은 에콰도르가 가장 먼저 헌법에 명문화했다. 2008년 헌법은 

Pachamama장을 두어 잉카문명이 전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접근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확인했다. 에콰도르에는 많은 수의 인디오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의 어머니인Pachamama를 숭배하고 인간도 자

연으로 돌아가는 깊은 윤회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전체론으로 보기 때문에 

Pachamama를 헌법상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eco-centrism에 기반하여 에콰도르사회를 재구성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고대문명의 윤회관을 현대사회에 도입한 것은 법치국가의 법에 대한 관점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기존 인간중심주의의 법인식론(legal epistemology)은 자연 또는 환경보호는 인간에게 유용

하거나 인간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했다. 즉,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자연

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을 인간을 위한 대상물로 보기 때문에 자연파괴도 가능하고 자연보호

도 인간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보호 정당성이 생긴다. 그런데 에콰도르 헌법의 자연권은 자

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했다.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자연 그 자체의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연보호는 인간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환경중심에 기반한 전체론적 접근은 인간중심의 법체계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법제는 그 

해석과 적용방식이 환경중심적으로 변하게 된다.   

실제로 자연권을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증가추세에 있다.17) 대륙법계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인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에 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를 공표하여, 동 협

약의 대상인 Whanganui강의 법인격을 부여했다.18) 구체적으로 제12조에 “Te Awa Tupua recognition. 

Te Awa Tupua is an indivisible and living whole, comprising the Whanganui River from the 

mountains to the sea, incorporating all its physical and metaphysical elements.” 규정하여 원주민들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Whanganui강의 법인성을 인정하여, “14. Te Awa Tupua 

declared to be legal person (1) Te Awa Tupua is a legal person and has all the rights, powers, 

duties, and liabilities of a legal person.” 명시했다. Te Awa Tupua는 역사적 권원을 가진 지역자연 그 

자체로, 그 안에 살고있는 원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권리의 주체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IV. 생태중심적 법체계 논의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자연침해에 따른 환경변화가 COVID-19의 출현조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자연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결과물이다. 인간이 지구

17) 자연권의 입법현황과 법원판례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조희문(2020), 2020), 중남미에서의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

18) Te Awa Tupua means the legal person created by sectio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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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된 큰 이유는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인간사회는 생태계의 순응단계를 넘어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왔다. 이제는 자연운명의 순응자가 아니라 조작자내지는 파괴자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생태계의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접촉은 자연파괴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먹이사냥이 어려워지면서 야생동물들이 

인간사회로 내밀려오면서 발생하고, 인간이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가축화 및 애완동물화하면서 발생하

기도 한다. 이미 오랜시간을 거쳐 인간사회에서 공생하는 동물이나 생물이 아니라면 야생동물이나 생물

이 인간사회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동물의 접촉으로 옮

겨지는 질병의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자연파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밀엽과 밀매이다. 국내외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과 

거래는 불법이지만 수요가 많다보니 근절이 어렵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

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달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밀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

병의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법유통에는 조직적인 밀매업자들도 있지만 그 

말단에는 생계형 현지인들의 협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식량조달 등 생계를 위해 불법행위에 가

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부재에 있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을 막으려면 책임있는 발전과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자연과 직

접 접촉하는 지역사회가 의식을 갖고 자연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환

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 연대적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집단지

성이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설계해야 한다. 기본 전제조건은 

자연생태계가 자정능력과 복원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

든 종류의 생물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정하는 능력이 있다. 생태계 균형이 일시적으로 침해되는 경

우에 스스로 복원하고 자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이 생태계를 침해해도 어느 한도까지는 복원이 가

능하다. 문제는 그 한계를 넘어설 때이다. 한계를 측정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겠지만, 인간이 자연생태

계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생물체가 되었다. 각 생물체는 각각의 생활영역이 있고, 서로 접촉하여 공존

하기 위해서는 오랜 적응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단기간에 자연 생물체의 생활영역을 파괴하

고 생물체의 생존을 위협하면 이러한 생물체에 기생하는 각종 병원균은 인간사회로 그 서식지를 옮기게 

된다. 바이러스는 인간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파괴는 그만큼 더 많은 바이러스질병

을 인간사회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  

그렇다면 인간사회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결자해지의 마음으

로, 자연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도 같은 목적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산림훼손을 줄이고 산림녹화를 해야 한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자연보존을 통해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

지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국내에 국한해서는 안되고 브라질과 같이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

들이 경제적 이유로 탈산림화 (또는 산림 파괴, deforestation)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는 

국가단위로 분리되어 있지만, 지구라는 유한한 자연환경은 국가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국가의 

통제되지 않은 산림파괴가 지구환경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허

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륙법계 법제의 초석을 세웠던 프랑스의 법제변화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2016년에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법규정을 두었다. 자연에 피해를 가한 경우에 이러한 

피해가 인간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복(repair)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다.19) 이러한 법제변화는 최근 환경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연자체에 대한 원상회복과 치유권리를 부여

19) 2016년 개정민법은 제1246조에 “any person who causes environmental damage will be held liable”.이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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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방향성을 정했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유럽경제위원회의 주관으로 채택된 1998년 Aarhus 환경협약 이래 유럽과 미국에서는 공익환경소송

(일종의 환경집단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현재의 환경법제는 인간중심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과연 법률실무가들 특히 법원이 관련 법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

의로 설계된 환경법제를 생태중심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다. 자연에 대한 

침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간사회에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침해를 입은 

자연을 위해 판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의 역할도 제고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산림과 자원개발을 해야겠지만 자연생

태계를 위협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부담해야 한다. 투자계획부터 

기업활동의 과정과 결과까지 친사회적이고 친자연적이어야 한다. 기업활동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침해

시 복원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활동이 친사회적 친자연적 기능(pro-social, 

pro-nature function)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

라, 친자연적이고 친사회적인 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기업활동의 성과를 단순히 매출액으로 평가해서

는 안되고 사회기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성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매출액과 이익금 등 재무적 구조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구조도 기업가치의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지속성과 복원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이다. ESG는 이미 유럽의 금융기관들

을 중심으로 기업평가에 ESG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투자나 금융대출의 평가항목으로 ESG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시장, 투자가, 경쟁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먹이사슬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시장경제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파괴적인 기업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도

입하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친사회적이고 친자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시

민사회의 몫이다. 

 

V. 결어 - 자연권은 생태주의적 법체계 구성의 첫 걸음

COVID-19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이고 이에 대한 반응은 이제 시작이다. 그 동안 환경보호

론자들이 주장해온 지구위기가 이제 구체적인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위기는 감염병 팬데

믹이던 다른 형태의 환경재앙이든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팬데믹을 줄이거나 막기위해서는 국

가적 노력으로는 어렵고 국제사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동안의 지구환경보호는 기후변화와 

산림파괴, 자원개발 등 주로 일반인이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자신에게 직접 피해가 오는 

환경피해는 미세먼지 등이었으나 COVID-19는 인간의 접촉과 이동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피해였다. 어쩌

는 COVID-19는 인간사회에 던지는 경고일 수도 최후통첩일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환경파괴가 부메랑

이되어 지역전역에 COVID-19가 퍼졌고 ‘2020년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까지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메시지는 모호하고 간접적이었으나 COVID-19메시지는 구체적이

고 직접적이다. 멸종되는 동식물의 보호,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의 파괴, 기후온난화로 인한 쓰나미 등 

모든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이 적었다. 그러나 COVID-19는 환경보호

가 인간보건 및 건강과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지

구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인간중심으로 설계된 환경법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본부터 재검토를 해야 한다.  

환경법은 인간중심주의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연보호의 작동원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자

연을 중심에 두진 않았다. 자원개발이나 벌목 등의 경우도 자연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보다는 인간이 

정했는데, 환경피해를 아주 폭 넓게 규정하여, 환경 그 자체가 법적 독립체로써 프랑스 법제에서 소송당사자 자
격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환경침해로 인간이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환경이 피해
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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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내할 수 있는 한계에 기준을 두고 환경규제를 한다. 어떠한 접근을 하던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결과

가 나오겠지만 자연중심과 인간중심의 출발점에는 큰 차이가 있고 보호원리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법제설계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윤리적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가 자연을 인간생존

을 위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동 논문에서 제시하는 담론은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지구생

태계의 조화를 파괴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는 holistic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제어하기 

힘든 인간의 호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중심적 법제도를 통한 시스템적 통제이다. 자

연권에 관한 논의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연권의 인정은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지만 방향자체를 바꾼 걸음이

기 때문에 그 의미는 심대하다 하겠다. 국제환경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기초도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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